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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특허 권리분석 및 전망  

 

권리분석의 대상이 되는 핵심특허의 선정은 관련 분야의 원천특

허로서의 권리범위를 갖고 있고, 인용빈도수가 높은 특허와1 최근 

물성 개선이 현저하여 소자 응용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 및 권리 해

석이나 향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특허를 중

심으로 한다.  

특히 선택발명 또는 파라미터 발명의 관점에서 권리확보 및 권리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에 참고가 될수 있는 특허

들을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서 후 발명자들의 권리획득 및 분쟁회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OLED 재료  

 

2.1 고분자형 발광재료  
2.1.1 US5,247,190(등록)  
“Electroluminescent Devices” 우선권주장일：1989. 4. 20.  

2.1.1.1 패밀리특허출원현황(23)  
세계적으로 약 23개의 동일 특허가 출원되어 있으며, 주요국으로

는 유럽,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출원되어 있다. 따라서 어

느 한 나라의 권리의 존속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실시하는 경

우 권리범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1.1.2 특허청구범위 및 권리해석  
▷ 특허청구범위  

Claim 1：An electroluminescent device comprising： 

ᆞa semiconductor layer in the form of a thin dense polymer 

film comprising at least one conjugated polymer;  

ᆞa first contact layer which is selected so that on application 

of an electric field to said device charge carriers of a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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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e injected into the semiconductor layer; and  

ᆞa second contact layer which is selected so that on ap-

plication of an electric field to said device charge carriers 

of a second type are injected into the semiconductor 

layers, wherein the polymer film of the semiconductor 

layer has a sufficiently low concentration of extrinsic 

charge carriers that on applying an electric field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contact layers across the semicon-

ductor layer so as to render the second contact layer 

positive relative to the first contact layer charge carriers 

of said first and second types are injected into the semi-

conductor layer and combined to form in the conjugated 

polymer charge carrier pairs which decay radiatively so 

that radiation is emitted from the conjugated polymer.  

An electroluminescent device as claimed in claim 1, 

wherein the conjugated polymer is poly(p-phenylene 

vinylene) [PPV] of formula wherein the phenylene ring may 
 

         (I) 

[화학식 I] 

optionally carry one or more substituents each indepen-

dently selected from alkyl(preferably methyl), alkoxy (pre-

ferably methoxy or ethoxy), halogen(preferably chlorine or 

bromine), or nitro.  

청구항 1：적어도 하나의 공액 중합체로 구성된 얇고 조밀한 중합

체 필름 형태의 발광층. 상기 발광층의 한측면상에 배치되어, 상기 

소자에 전기장을 인가함과 동시에, 제 1타입의 전하 캐리어가 발광

층으로 주입되도록 선택된 제 1접촉층과, 상기 발광층의 다른 측면상

에 배치된 제 2접촉층을 포함하는 전계발광소자에 있어서, 상기 제 

2접촉층은 상기 소자에 전기장을 인가함과 동시에, 제 2타입의 전

하 캐리어가 상기 발광층으로 주입되도록 선택되며, 상기 발광층은 

중합체 필름의 전하 이동을 위한 침투임계가 성취되게 하는 체적부

분에 제공된 반도체 공액 중합체를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공액 중

합체는, 제 1접촉층에 대해 제 2접촉층을 양(+)으로 되게 하도록 

발광층에 걸친 제 1 및 제 2접촉층 사이에 전기장을 인가함과 동

시에, 상기 제 1 및 제 2타입의 전하 캐리어가 발광층으로 주입되

어지고, 상기 공액 중합체로부터 방사가 방출되도록 반도체공액 

중합체내에 방사상 붕괴하는 전하 캐리어 쌍을 형성하도록 조합하

는 외인성 전하캐리어의 저집중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계발광 소자.  

청구항 2：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액 중합체가 다음 구조식의 폴리

(p-페닐렌비닐렌)[PPV]으로 구성되며, 상기 페닐렌 고리는 알킬(바

람직하게는, 메틸), 알콕시(바람직하게는, 에톡시), 할로겐(바람직

하게는, 클로린 또는 브로민), 또는 니트로로부터 각각 선택된 하나 이

상의 치환기를 선택적으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발광 소자.  

기본적 기술구성은 최소한 하나의 컨쥬게이트 폴리머를 포함하는 

박막고분자필름과 제 1접촉층과 제 2접촉 층으로 구성되는 전기발광

소자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상기 컨쥬게이트 폴리머의 재료는 PPV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 권리해석  

본원 발명은 고분자 OLED의 원천특허에2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구 범위를 살펴볼 때, 권리는 PPV를 권리로서 청구하는 것

이 아니라, 청구항 제1항의 기재에 따르면, 본원 발명의 3가지 구

성요소는  

ᆞ컨쥬게이트 중합체를 박막으로 제조한 반도체층, 제 1접촉층, 

제 2 접촉층으로 구성되는 전기발광소자이다.  

따라서, 권리대로 해석한다면, PPV를 전기발광소재로 실시한다

는 점에서는 본원 발명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

며, 침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기에 기재한 바대로 전기발

광소자가 상기의 3가지의 층을 가지는 발광소자로 제작하였을때 권

리의 대항을 받게 된다.  

통상, 이러한 권리는 이미 컨쥬게이트 폴리머는 공지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본원 발명의 

3가지의 구성요소를 모두 이용하지 않고 다만 컨쥬게이트 폴리머만

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청구항 2에서 보듯이 PPV만을 이용한 경

우는 침해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원 발명이 출원된 1989. 4. 20 이전에 이미 폴리아세

틸렌이나 그들의 유도체가 컨쥬게이트 폴리머로 논문 등에 의해 수

없이 공지된 것을 볼 때, 본원 발명은 재료에 특징이 아니라 상기에

서 살핀바와 같이 컨쥬게이트 폴리머의 박막층을 포함하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된 것에 특징이 있어서 특허 받은 것이므로, 그 장치에 

권리의 실체가 있다.  

즉, 예를 들면 하기와 같이 (5),(4),(2)의 층을 가지는 구조의 전

기발광소자라면 모두 본원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할 수 있다.  
 

 

 

 
 

 

(5) 제 2차전하유도층, (4) PPV필름, (3) 박막산화층,  

(2) 제 1차전하유도층, (1) 실리카기판  
 

2.1.1.3 현재 진행상황(등록 상태임) 

 
 

2.1.2 US5,401,827(등록)  

“Semiconductor Copolymers for use in luminescent 

devices”, 우선권주장일：1990. 8. 24.  

2.1.2.1 패밀리특허출원현황(27)  
2.1.2.2 특허청구범위 및 권리해석  

▷ 특허청구범위  

4 5 

3 

2

1



 

484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17, No. 4, August 2006 

Claim 1：A semiconductive conjugated film forming co-

polymer comprising：at least two chemically different mono-

mer units each having different semiconductor bandgaps in their 

individual homopolymer forms, wherein the proportion of said 

at least two chemically different monomer units in the copoly-

mer forms the copolymer with a semiconductor bandgap that is 

spatially modulated from the semiconductor bandgap of each 

homopolymer form so that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co-

polymer are modulated, said copolymer being capable of form-

ing a film without substantially affecting the luminescent char-

acteristics of the copolymer, said copolymer being stable at 

operational temperatures within the range of about 0 ℃. to 

150 ℃.  

Claim 8：A conjugated semiconductive copolymer as 

claimed in claim 1 comprising an amount of poly(p-phenyl-

ene vinylene) in the range of about 90∼95% and an amount 

of poly(2,5-dimethyl-phenylene vinylene) in the range of 

about 5∼10%.  

Claim 9：A conjugated semiconductive copolymer as 

claimed in claim 1, of poly(p-phenylene vinylene) and poly 

(p-phenylene 1-methoxy-1,2 ethanediyl) comprising at 

least 20% poly (p-phenylene vinylene).  

청구항 1：개별적인 호모폴리머 상태에서 서로 다른 반도체 밴

드갭을 가지는 최소한 2개의 화학적으로 상이한 단량체유닛을 포

함하는 세미컨덕티브 컨쥬게이트 필름을 형성하는 공중합체로서, 공

중합체가 밴드갭을 조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호모폴리머의 밴

드갭을 조절하고, 공중합체의 발광특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필름을 형성할 수 있으며, 0∼150 ℃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사

용가능한 반도전성 컨쥬게이트 필름을 형성하는 공중합체 

청구항 8：제 1항에 있어서, 90∼95%의 PPV와 5∼10%의 폴리

(2,5-디메틸-페닐렌비닐렌)의 공중합체인 컨쥬게이티드 반도전성 

공중합체.  

▷ 권리해석  

본 발명의 청구항 제 1항의 권리는 장황한 설명이 있지만 궁극적

인 구성요소는 - 컨쥬게이션만 되어 있는 반도전성 공중합체, 사

용온도가 0 ℃~150 ℃ 

ᆞ발광특성이 있을 것, 필름이 형성될 것  

이라는 4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질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클레임(means 

plus function)이라는 기재형식으로 청구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인 

권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여하한 

구조의 물질이라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많다. 그런데, 본원 발

명의 상세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

량체로는 하기의 PPV 및 그들의 유도체로부터 유도되는 공중합체

임을 알 수 있다.  

 

2,5-dImethoxy-para-phenylene vinylene 

(PDMOPV) 

 

 

 

 

2,5-thienylene vinylene 

(PTV) 

 

 

2,5-dImethoxy-para-phenylene vinylene 

(PDMPV) 

 

 

 

 

2-methoxy-5-(2’-methylpentyloxy)- 

para-phenylene vinylene 

(MMP-PPV) 

 

 

 

 

2-methoxy-5-(2’-ethylhexyloxy)para- 

phenylene vinylene 

(MEH-P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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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원 발명의 공중합 가능한 단량체로는 치환된 PPV, 

티에닐렌비닐리덴 정도로 한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실질적 권리범위는 상기의 단량체 또는 청구

항 제 8항 및 9항의 범위로 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중

합 가능한 다양한 단량체를 개발하고, 그를 공중합시켜 새로운 공중

합체를 제조한다면, 그리고 그 제조된 공중합체가 본원 발명의 효과 

범위 이외의 효과나 또는 더 우수한 효과를 가진다면, 권리획득 및 

본원발명의 권리회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1.2.3 서지사항  

 
 

2.1.3 US6,638,646B2(등록)  

“Substituted Poly(arylenevinylenes), Process for Their 

Preparation, and Their Use in Electroluminescent Ele-

ments” 우선권주장일：2003. 5. 8  

2.1.3.1 패밀리특허출원현황(12)  

12건의 각국별 동일 발명이 출원되어 있음.  

 

 
 

2.1.3.2 특허청구범위 및 권리해석  

▷ 특허청구범위  

Claim 1：A poly(arylenevinylene) comprising at least 20% 

of recurring units of the formula I, where the symbolsand 

indices have the following meanings：Aryl：is an aryl group 

having 4 to 14 carbon atoms; R'：is a substituent which is 

either in the labeled phenylene position 5 or 6 and is CN, F, Cl, 

N(R<1>R<2>) or a straight-chain, branched or cyclic alkyl, 

alkoxy or thioalkoxy group having 1 to 20 carbon atoms, in 

which, in addition, one or more H atoms may be replaced by 

F; R''：are identical or different and are CN, F, Cl or a 

straight-chain, branched or cyclic alkyl or alkoxy group 

having 1 to 20 carbon atoms, where one or more non- ad-

jacent CH2 groups may be replaced by -O-, -S-, -CO-, 

-COO-, -O-CO-, -NR<1>-, -(NR<2>R<3>)<+>-A<- >or 

-CONR<4>-, and where one or more H atoms may be re-

placed by F, or an aryl group having 4 to 14 carbon atoms, 

which may be substituted by one or more non-aromatic 

radicals R'; R<1>, R<2>, R<3>, R<4 >are identical or different 

and are H or an aliphatic or aromatic hydrocarbon radical 

having 1 to 20 carbon atoms; A<->：is a singly charged anion 

or an equivalent thereof; and n：is 0, 1, 2, 3, 4 or 5.  

 

 
[화학식 I] 

Claim 7：A poly(arylenevinylene) as claimed in claim 6, 

which comprises one or more 2,5-dialkoxy-1,4-phenylene-

vinylene recurring units.  

청구항 1：최소한 20%의 하기식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폴리(아

릴렌비닐렌).  

청구항 7：청구항 제 6항에 있어서, 하나이상의 2.5-디알콕시

-1,4-페닐렌비닐렌 단위를 포함하는 폴리(아릴렌비닐렌).  

▷ 권리해석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US5,410,821(B1)의 

청구범위 제 1항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PPV의 공중합체와 관

련된 특허인데, 상기의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 발명이 등

록된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US5,410,821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원 발명의 제 1항의 구조식을 가지는 공중합

단위를 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원 발명의 청구항 제 1항은 PPV의 단위에 하기 화학식의 유

닛을 최소한 20%를 포함하는 공중합 PPV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화학식 I의 유닛을 배제한 모든 공중합체는 그 권리범위를 벗어나

게 되므로, 그대로 실시하지 않은 이상, 권리대항의 문제는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 출원인이, 상기의 공중합유닛을 포함하여 다른 유닛

을 가진다 하는 경우에도 상기 유닛의 함량이 20%를 넘지 않으면 

문언적으로 권리의 대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균등범위의 

침해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에 따른 구성의 차이와 효과

Aryl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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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는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다.  

2.1.3.3 서지사항  

 
 

2.1.3.4 관련특허들의 비교  
CDT의 US5,247,190호 특허는 PPV 특허의 원천특허로서 청

구범위를 살펴보면 PPV의 페닐기에 “페닐렌 고리는 알킬(바람직

하게는, 메틸), 알콕시(바람직하게는, 에톡시), 할로겐(바람직하게

는, 클로린 또는 브로민), 또는 니트로로부터 각각 선택된 하나 이

상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Covion

의 US6,638,646호 특허가 CDT 특허에 비하여 주사슬에 비대칭 

그룹을 도입하여 발광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TBB의 생성을 최

소화하고, 높은 용해도와 발광효율의 효과로서 특허성을 인정받았

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문언적으로 보면 Covion의 US6, 

638,646호 특허가 CDT 특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권리의 속부 문제는 CDT 특허의 기술사상이 어디까지인가의 여부

에 달려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CDT 특허의 권리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 있

특허공보 US5,247,190 US5,401,827 US6,638,646 

출원인 CDT CDT Covion 

출원일 1989.4.20. 1990.8.24 2003.5.8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공액 중합체로 구성된 
얇고 조밀한 중합체 필름 형태의 발광
층. 상기 발광층의 한측면상에 배치되
어, 상기 소자에 전기장을 인가함과 동
시에, 제 1타입의 전하 캐리어가 발광
층으로 주입되도록 선택된 제 1접촉층
과, 상기 발광층의 다른 측면상에 배치
된 제 2접촉층을 포함하는 전계발광소
자에 있어서, 상기 제 2접촉층은 상기 
소자에 전기장을 인가함과 동시에, 제 2
타입의 전하 캐리어가 상기 발광층으
로 주입되도록 선택되며, 상기 발광층은 
중합체 필름의 전하 이동을 위한 침투
임계가 성취되게 하는 체적부분에 제
공된 반도체 공액 중합체를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공액 중합체는, 제 1 접촉
층에 대해 제 2접촉층을 양(+)으로 되
게 하도록 발광층에 걸친 제 1 및 제 
2접촉층 사이에 전기장을 인가함과 동
시에, 상기 제 1 및 제 2타입의 전하 캐
리어가 발광층으로 주입되어지고, 상기 
공액 중합체로부터 방사가 방출되도록 
반도체공액 중합체내에 방사상 붕괴
하는 전하 캐리어 쌍을 형성하도록 조
합하는 외인성 전하캐리어의 저집중도
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발
광 소자. 

각각의 호모폴리머(homopolymer) 형태로 존재
할때 서로 다른 반도체 밴드 갭(band gap)을 가
지는 적어도 2종의 화학적으로 다른 단량체 단위
를 가지며, 
공중합체 중의 상기 적어도 2종의 화학적으로 다
른 단량체 단위 비율은 공증합체의 반도체 밴드 
갭(band gap)을 제어하고 공중합체의 광학 특성
을 제어하도록 선택 되며, 상기 공중합체는 그 발
광 특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없음에 
필름으로서 제조할 수 있도록 형성 되고, 0내지 
150 ℃ 범위 내에 작동 온도에서 안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공중합체로 구성된 반도성 공역 필름 

다음 화학식 I의 반복 단위를 20% 이상 포함
하는 폴리(아릴렌비닐렌). 
 

 
[화학식 I] 

위의 화학식 I에서,아릴은 탄소수 4 내지 14의 
아릴 그룹이고, R′는 표시된 페닐렌의 5 또는 6위
치에 존재하는 치환체로서, CN, F, Cl, N(R1R2), 
또는 탄소수 1 내지 20의 직쇄, 측쇄 또는 사이
클릭 알킬, 알콕시 또는 티오알콕시 그룹(여기서, 
하나 이상의 H 원자는 F로 대체될 수 있다)이고, 
R''는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CN, F 또는 Cl이거
나, 탄소수 1 내지 20의 직쇄, 측쇄 또는 사이클
릭 알킬 또는 알콕시 그룹(여기서, 하나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CH2 그룹은 -O-, -S-, -CO-, 
-COO-, -O-CO-, -NR1-, -(NR2R3)+-A- 
또는 CONR4-로 대체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H 원자는 F로 대체될 수 있다), 또는 탄소수 4 
내지 14의 아릴 그룹(이는 하나 이상의 비방향
족 라디칼 R'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이고, R1 
, R2, R3 및 R4는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H이거나 
탄소수 1 내지 20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
소 라디칼이고, A-는 1가 음이온 또는 이의 균등
물이고, n은 0, 1, 2, 3, 4 또는 5이다. 

 

대표화합물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액 중합체가 
다음 구조식의 폴리(p-페닐렌비닐렌) 
[PPV]으로 구성되며, 상기 페닐렌 

 

 
 
고리는 알킬(바람직하게는, 메틸), 알
콕시(바람직하게는, 에톡시), 할로겐
(바람직하게는, 클로린 또는 브로민), 
또는 니트로로부터 각각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환기를 선택적으로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발광 소자.   

아릴 

(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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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PV 소자의 발달 상황으로 볼때 권리침해 여부에 상관없이 적

극적인 특허획득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하기의 구조식을 갖

는 PPV 유도체에 관한 특허인 미국특허공보 제5,589,320호

(Sumitomo, 1993-07-21 출원) 특허와 같이 여러 회사들

이 CDT의 US5,247,190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특허획득 전략을 갖는 것에서 이러한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2.1.4 US 5,708,130(등록)  

“2,7-aryl-9-substituted fluorenes and 9-substituted 

fluorene oligomers and polymers” 출원일：1995. 7. 28.  

2.1.4.1 패밀리특허출원현황(31)  

전체적으로 31건의 동일한 특허가 각국에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2.1.4.2 특허청구범위 및 권리해석  

▷ 특허청구범위  

Claim 1：A composition comprising compounds corre-

sponding to Formula I, wherein E is independently in each  
 

 
[화학식 I] 

 
occurrence hydrogen, halogen, aryl, benzocyclobutene, or aryl 

substituted with a cyano, hydroxy, glycidyl ether, acrylate 

ester, methacrylate ester, ethenyl, ethynyl, maleimide, nadimide, 

trialkylsiloxy, or a trifluorovinyl ether moiety; R1 is independ-

ently in each occurrence C1-20 hydrocarbyl or C1-20 hydro-

carbyl containing one or more heteroatoms of S, N, O, P, or Si 

or both R1 may form, with the 9-carbon of the fluorene ring, a 

C5-20 ring structure or a C4-20 ring structure containing one or 

more heteroatoms of S, N, or O; R2 is independently in each 

occurrence C1-20 hydrocarbyl, C1-20 hydrocarbyloxy, C1-20 

thioether, C1-20 hydrocarbyloxycarbonyl, C1-20 hydrocarbyl-

carbonyloxy, or cyano; R3 is independently in each occurrence 

C1-20 hydrocarbyl or C1-20 hydrocarbyl substituted with di(C1-20 

alkyl)amino, C1-20 hydrocarbyloxy, tri(C1- 10 alkyl) siloxy or 

C1-20 hydrocarbyl; a is independently in each occurrence a 

number from about 0 to about 1; m is a number of about 1 or 

greater; n is a number of about 0 or greater; d is a number of 

from about 3 to about 100; and wherein substantially all of the 

monomer units are connected to end moieties or other mo-

nomer units through 2- and 7'-carbon atoms.  
 

 
[화학식 XVI] 

 
청구항 1：화학식 I의 반복 단위를 함유하고 플루오렌 단량체 단

위가 2위치의 탄소원자와 7위치의 탄소원자를 통해 연결되어 있

는 중합체. 화학식 XVI 화학식 XVI에서, R1 은, 각각의 경우, 독립

적으로 C1-20 하이드로카빌, 또는 S, N, O, P 및 Si 중의 하나 이상

의 헤테로원자를 함유하는 C1-20 하이드로카빌이거나, R1은 둘 다 

플루오렌 환의 9위치의 탄소와 함께 C5-20 환 구조 또는 S, N 및 

O 중의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를 함유하는 C4-20 환 구조를 형성

할 수 있고, R2는,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로 C1-20 하이드로카빌, 

C1-20 하이드로카빌옥시, C1-20 티오에테르, C1-20 하이드로카빌옥

시카보닐, C1-20 하이드로카빌카보닐옥시 또는 시아노이고, R3은,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로 C1-20 하이드로카빌이거나, 디(C1-20 알

킬)아미노, C1-20 하이드로카빌옥시, 트리(C1-10 알킬)실록시 또는 

C1-20 하이드로카빌로 치환된 C1-20 하이드로카빌이고, a는,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로 0 또는 1이며, m과 n은 독립적으로 0 또는 양수

이고, n+m은 1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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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해석  

본 발명의 플루오렌 모재를 이용한 원천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청구항 제 1항은 2,7-아릴-9-치환 플루오렌과 9-치환플루오

렌 중합체를 권리화하였다.  

그 권리는 청구항에 기재된 치환체의 범위 내에서 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범위내에서 보호받게 되므로, 구

체적인 권리범위의 설정을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선행문헌이 없는 이상, 권리범위는 청구항 제 1

항의 포괄적 범위로 특허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 출원자는 그 치환

체를 회피하여 설계하지 않는 한 권리범위를 피할 수 없지만, 중합

체를 개질한다든가 또는 치환체의 위치를 조절하여 새로운 구조로 

디자인할 경우 권리취득 및 권리대항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즉 본 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치환체 R1 및 R2가 독립적으로 

C1-20 하이드로카빌 또는 C1-20의 S, N, O, P 및 Si 중의 하나 이

상의 헤테로원자를 함유하는 하이드로카빌이거나 R1은 둘 다 플루

오렌 환의 9위치의 탄소와 함께 C5-20 환 구조 또는 S, N 및 O 중

의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를 함유하는 C4-20 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R2는,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로 C1-20 하이드로카빌, C1-20 하

이드로카빌옥시, C1-20 티오에테르, C1-20 하이드로카빌옥시카보닐, 

C1-20 하이드로카빌카보닐옥시 또는 시아노기 이외의 것을 치환체

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기 단량체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여 사용한

다 하여도 다른 단량체들과의 공중합체를 합성하여 사용하고, 그 

물성이 본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것을 가진다면, 플루

오렌을 모재로 하는 OLED 물질이 원천특허라 하여도 권리획득과 

권리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4.3 서지사항  

 
2.1.5 US 6,309,763 B1(등록)  

“Fluorene-Containing Polymers and Electroluminescent 

Devices Therefrom” 출원일：1998. 4. 21.  

2.1.5.1 패밀리특허출원현황(22)  

캐나다, 중국, 독일, 유럽, 일본, 타이완, 미국 등에서 특허등록 및 

출원중인 동일 특허가 22개 존재하고 있음. 

 

 
 

2.1.5.2 특허청구범위 및 권리해석  

▷ 특허청구범위  
Claim 1：A copolymer comprising 10∼90 percent by 

weight of groups of Formula I： and from 10-90 percent 
by weight of groups selected from Formulas II, III, and 
IV： and mixtures thereof, wherein R1 

     
 [화학식 I]  [화학식 II] 

 

  
 [화학식 III] [화학식 IV] 

 

is independently in each occurrence H, C1-C20 hydro-

carbyl or C1-C20 hydrocarbyl containing one or more S, N, 

O, P or Si atoms, C4-C16 hydrocarbyl carbonyloxy, C4- 

C16 aryl(trialkylsiloxy) or both R1 may form with the 9- 

carbon on the fluorene ring a C5-C20 cycloaliphatic structure 

or a C4-C20 cycloaliphatic structure containing one or more 

heteroatoms of S, N, or O; R2 is independently in each 

occurrence C1-C20 hydrocarbyl, C1-C20 hydrocarbyloxy, 

C1-C20 thioether, C1-C20 hydrocarbylcarbonyloxy or cyano; 

R3 is independently in each occurrence carboxyl, C1-C20 

alkyl, C1-C20 alkoxy or a group of the formula -CO2 R4 

wherein R4 is a C1-C20 alkyl; and a and b are independ-

ently in each occurrence 0 or an integer from 0 to 3.  

청구항 1：화학식 I이 10∼90 중량%과 화학식 II, III, 및 IV에서 

선택되는 그룹들이 10∼90 중량%를 포함하는 공중합체하기 화학

식 I의 그룹 10 내지 90중량% 및 화학식 II 내지 IV 및 이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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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중에서 선택된 그룹 10 내지 90 중량을 포함하는 공중합체 

화학식 I, II, III, IV에서, R1은 각각 독립적으로 H, C1-C20 하이

드로카빌 또는 하나 이상의 S, N, O, P 또는 Si 원자를 함유하는 

C1-C20 하이드로카빌, C4-C16 하이드로카빌 카보닐옥시, 또는 

C4-C16 아릴(트리알킬실록시)이거나, R1이 함께 플루오렌 환상

의 제9-탄소와 함께 C5-C20 지환족 구조 또는 S, N 또는 O의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를 함유하는 C4-C20 지환족 구조를 형성

할 수 있고; R2는 각각 독립적으로 C1-C20 하이드로카빌, C1-C20 

하이드로카빌옥시, C1-C20 티오에테르, C1- C20 하이드로카빌카

보닐옥시 또는 시아노이며; R3은 각각 독립적으로 카복실, C1-C20 

알킬, C1-C20 알콕시 또는 화학식 -CO2R
4의 그룹이고; R4는 

C1-C20 알킬이며; a 및 b는 각각 독립적으로 0 내지 3의 정수

이다.  

▷ 권리해석  

본 발명의 권리는 플루오렌 단량체와 단량체의 공중합체에 관

한 것으로서, 비록 플루오렌에 대한 원천특허가 상기에서 이미 언

급한 대로 공지되어 있다하여도, 물성에 있어서, 선행발명과 구분

되는 이상, 그리고 공중합에 의해 구조적 차이점이 인정되는 이상 

상기 플루오렌 모재의 원천특허인 US5,708,130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본원의 권리는 청구항 제 

1항의 공중합체의 구조로 특정된다. 그러나, 후 출원인이 기술개

발하는데에 있어서, 본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공중

합체라면 통상 동일 또는 균등한 물질로 인정되어 침해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구조적으로 상이한 치환체를 가지는 플루오렌 유도

체를 공단량체로 하여 중합한 공중합체이고, 또 그로부터 얻어진 

물성이 본원발명의 인식범위 밖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권리획득 

및 권리대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1.5.3 서지 사항  

 
2.1.6 US2004-170839(공개)10-2004-2951(공개)  

ᆞ치환된 플루오렌중합체, 이들의 제조방법 및 광학장치에

서의 이들의 용도” ᆞ우선권 주장일：2001. 5. 11.  

2.1.6.1 패밀리특허의 출원동향(13)  
 

 
 

2.1.6.2 특허청구범위 및 권리해석  

▷ 특허청구범위  

Claim 1：A polymer for use in an optical device com-

prising：a hole transporting regionan electron transporting 

regionan emissive regionsaid polymer comprising an op-

tionally substituted repeat unit of formula I：wherein each 

Ar is the same or different and comprises an optionally 

substituted aryl group： 
 

 
[화학식 I] 

 

Claim 2： A polymer according to claim 1 wherein each 

Ar is independently selected from the group comprising 

an optionally substituted residue of formula II：wherein 

n=1, 2 or 3 and R is a solubilising group or hydrogen  
 

 
[화학식 II] 

 

청구항 1：정공 수송 대역; 전자 수송 대역; 및 방출 대역을 포

함하고, 하기 화학식 I의 임의적으로 치환된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광학장치용 중합체：화학식 I에서, Ar은 서로 동일하거나 상이하

며, 각각 임의적으로 치환된 아릴기를 포함한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Ar이 서로 독립적으로 하기 화학식 

II의 임의적으로 치환된 잔기를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광

학장치용 중합체：화학식 II에서, n은 1, 2 또는 3이고; R은 가용

화 기 또는 수소이다.  

▷ 권리해석  

본 발명 역시 플루오렌을 모재로 하는 발광재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3,8-치환플루오렌모재로서 앞에서 설명한 2,7- 

치환플루오렌을 모재로 하는 선행 발광재료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9번 위치의 치환체도 방향족기로 한정하고 있어, 어느 모로 

보아도 앞에서 살핀 플루오렌 모재의 원천특허와 공중합특허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본원특허는 선행문헌에 의



 

490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17, No. 4, August 2006 

해 권리대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 후발 출원인의 경우에도 보다 세밀한 실험을 통한 치환체 및 모

재의 변경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규한 화합물을 합성한다면, 

권리획득 면에서나 권리대항 면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권리는 모재의 치환위치와 치환체의 상이성 및 그로부터 

얻어지는 효과의 차별성에 의해 담보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2.1.6.3 서지사항  

 
2.1.6.4 관련 특허들과의 비교  

Dow Chemical의 US5,708,130 특허의 대응특허인 우리나라

특허 공고 제10-431015호에는  

청구항 4. 제 1항에 따르는 중합체를 포함하는 필름.  

청구항 5. 제 4항에 따르는 필름을 포함하는 전자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발광장치인 장치를  

청구하고 있고, 제 1항의 범위는 “화학식 I의 반복 단위를 함유하

고 플루오렌 단량체 단위가 2위치의 탄소원자와 7위치의 탄소원자

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중합체.”를 청구하고 있고, 제 1항의 화학식 

XVI 화합물의 범위에는 “R1 은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로 C1-20 하

이드로카빌, 또는 S, N, O, P 또는 Si 중의 하나 이상의 헤테로원자

를 함유하는 C1-20 하이드로카빌이거나, R 1은 둘 다 플루오렌의 9위

치의 탄소와 함께 C3-20 환 구조 또는 S, N 및 O 중 하나 이상의 헤

테로원자를 함유하는 C2-20 환 구조, R2는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

로 C1-20 하이드로카빌, C1-20 하이드로카빌옥시, C1-20 티오에테르, 

C 1-20 하이드로카빌옥시카보닐, C1-20 하이드로카빌카보닐옥시 또

는 시아노기”를 한정하고 있고, 상세한 설명에는 “바람직하게는, R1

특허공보 US5,708,130B1 WO02/92723A1 WO03/20790 

출원인 Dow Chemical CDT Covion 

출원일 1995.7.28. 2001.5.11 2001.9.1. 

청구항 1 화학식 XVI의 반복 단위를 함유하고 플루오
렌 단량체 단위가 2위치의 탄소원자와 7위
치의 탄소원자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중합체. 
화학식 XVI에서, R1은, 각각의 경우, 독립적 
 

 
[화학식 XVI] 

 
으로 C 1-20 하이드로카빌, 또는…중략…수 있고, 
R2는,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로 C1-20 하이드
로카빌, C1-20 하이드로카빌옥시, C1-20 티오에
테르, C1-20 하이드로카빌옥시카보닐, C1-20 
하이드로카빌카보닐옥시 또는 시아노이고, R3

은,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로 C1-20 하이드로카
빌이거나, …중략… a는, 각각의 경우, 독립적
으로 0 또는 1이며, m과 n은 독립적으로 0 
또는 양수이고, n+m은 10 이상이다 

정공 수송 대역; 전자 수송 대역; 및 방출 대
역을 포함하고, 화학식 I의 임의적으로 치
환된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광학장치용 중
합체： 

 
[화학식 I] 

화학식 I에서,  
Ar은 서로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임
의적으로 치환된 아릴 기를 포함한다 
 

화학식 I단위 및, 하기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단위
를 함유한 공액 중합체： 

 
[화학식 I] 

1 군：중합체의 정공 주사 또는 전달성을 매우 향상시키
는 단위, 2 군：중합체의 전자 주사 또는 전달성을 매우 향
상시키는 단위, 3 군：1 군과 2 군의 각 단위의 조합을 
포함하는 단위, 4 군：형광 대신 인광을 얻을 수 있도록 
발광 특성을 변화시키는 단위. 화학식 I 중, 기호 및 지수
는 하기의 의미를 가진다：X는 각각 동일하거나 상이하
며, 각각 CH, CR 1 또는 N이고, Z는 각각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단일 화학 결합, CR 3 R 4 그룹, CR 3 
R 4 -CR 3 R 4 그룹, CR 3 =CR 4 그룹, O, S, N-R 
5 , C=O, C=CR 3 R 4 또는 SiR 3 R 4 이고,… 생략…  

대표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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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1-12 알킬, C6-10 아릴 또는 알킬 치환된 아릴, R2는 바람직하

게는 C1-12 알킬, C6-10아릴 또는 알킬 치환된 아릴, C1-10 아릴옥

시 또는 알킬 치환된 아릴옥시”라는 기재가 있어 Dow Chemical

의 US 5,708,130호 특허의 제1항의 범위를 문어적으로만 해석

할 때 Dow Chemical의 중합체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중합체를 청

구하고 있는 CDT 특허의 권리범위가 Dow Chemical의 US 

5,708,130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CDT 특허는 반복단위로서 

화학식 I 화합물을 기재하고 있고, Dow Chemical의 US 5,708,130

호의 상세한 설명에는 아릴이 치환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

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CDT의 특허가 유럽특허청에서 

제1,385,919호로 특허받았음에서 알수 있듯이 후출원이 발명의 효

과의 측면에서 선택적 의의를 갖는 선택발명으로서3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CDT가 특허를 받는다 하여도 권리의 속부 여

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4 

2.1.7 KR 2004-0044536(공개)  

ᆞ스피로비플로우렌 단위를 함유하는 공액 중합체 및 이의 용

도” 우선권 주장일：2001. 9. 4.  

2.1.7.1 패밀리특허의 출원동향(4)  

독일, 유럽 및 국제특허를 신청한 상태로서, 비록 전자 상으로 패

밀리특허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출원

을 볼때 국제특허를 기준으로 각국에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7.2 특허청구범위 및 권리해석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화학식 I의 단위 및, 하기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단위를 함유한 공액 중합체： 
 

 
[화학식 I] 

 

1 군：중합체의 정공 주사 또는 전달성을 매우 향상시키는 단위,  

2 군：중합체의 전자 주사 또는 전달성을 매우 향상시키는 단위,  

3 군：1 군과 2 군의 각 단위의 조합을 포함하는 단위,  

4 군：형광 대신 인광을 얻을 수 있도록 발광 특성을 변화시키는 

단위. 상기 식 중, 기호 및 지수는 하기의 의미를 가진다： 

X는 각각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CH, CR 1 또는 N이고,  

Z는 각각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단일 화학 결합, CR 3 R 4 

그룹, CR 3 R 4 -CR 3 R 4 그룹, CR 3 =CR 4 그룹, O, S, N-R 5 , 

C=O, C=CR 3 R 4 또는 SiR 3 R 4 이고, R 1 은 각각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탄소수 1 내지 22의 직쇄, 측쇄 또는 환형 알킬 또

는 알콕시 쇄[여기서, 하나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탄소원자는 N- 

R 5 , O, S, -CO-O-, -O-CO-O-로 대체될 수도 있다(여기서, 

하나 이상의 H원자는 불소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는 하나 이상

의 비방향족 라디칼 R 1 에 의해 치환될 수도 있는 탄소수 5 내지

40의 아릴 또는 아릴옥시 그룹[여기서, 하나 이상의 탄소원자는 O, 

S 또는 N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는 Cl, F, CN 또는 N(R5)2, 

N(R5)3
+이고, 2개 이상의 라디칼 R1은 또한 환 시스템을 형성할 

수도 있고, R2는 각각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탄소수 1 내지 22

의 직쇄, 측쇄 또는 환형 알킬 또는 알콕시 쇄[여기서, 하나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탄소원자는 N-R5, O, S, -CO-O-, -O-CO-O-

로 대체될 수도 있다(여기서, 하나 이상의 H 원자는 불소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는 하나 이상의 비방향족 라디칼 R1에 의해 치환

될 수도 있는 탄소수 5 내지 40의 아릴 또는 아릴옥시 그룹[여기

서, 하나 이상의 탄소원자는 O, S 또는 N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는 CN이고, R3 및 R4는 각각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H, 탄

소수 1 내지 22의 직쇄, 측쇄 또는 환형 알킬 쇄[여기서, 하나 이

상의 인접하지 않은 탄소원자는 N-R5, O, S, -CO-O-, -O-CO- 

O-로 대체될 수도 있다(여기서, 하나 이상의 H 원자는 불소로 

대체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비방향족 라디칼 R1에 의해 치

환될 수도 있는 탄소 수 5 내지 40의 아릴 그룹[여기서, 하나 이

상의 탄소원자는 O, S 또는 N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는 각각 

CN이고, 복수개의 인접한 라디칼 R3과 R4는 결합하여 환을 형성

할 수 있고, R5는 각각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H, 탄소수 1 

내지 22의 직쇄, 측쇄 또는 환형 알킬 쇄[여기서, 하나 이상의 인

접하지 않은 탄소원자는 O, S, -CO-O- 또는 -O-CO-O-로 

대체될 수도 있다(여기서, 하나 이상의 H 원자는 불소로 대체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비방향족 라디칼 R1에 의해 치환될 수

도 있는 탄소수 5 내지 40의 아릴 그룹[여기서, 하나 이상의 탄

소원자는 O, S 또는 N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이고, m은 각각 동

일하거나 상이하며, 각각 0, 1, 2 또는 3이고, n은 각각 동일하거

나 상이하며, 각각 0, 1, 2, 3 또는 4이고, 여기에서 화학식 I의 반

복 단위 및 1 군 내지 4 군의 단위는 함께, 중합체의 모든 반복 

단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화학식 I의 반복 단위：1 군 내지 

4 군의 단위의 총합의 비는 20：1 내지 1：2 범위임.  

▷ 권리해석  

본 발명은 스파이로플루오렌 모재를 가지는 공중합체를 청구하

고 있는 것으로서, 상기에서 살핀 플루오렌을 모재로 하는 중합체 

및 공중합체의 진보된 형태의 발광재료이다. 상기의 구조를 가진 

물질은 치환체를 한정하고 있는 청구항 제 1항의 범위는 매우 포괄

적이어서 획득 시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소결  
고분자형 OLED는 핵심특허로서 대체적으로 PPV계 및 플루오

렌계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모재의 치환위치 및 치환체의 종류의 

변경 등을 통하여 권리취득 및 선행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디자인을 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PPV계의 경우는 1990년대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플

루오렌계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분자설계를 통한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 연구그룹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

저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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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발명진흥회 홈페이지 PM보고서 조회(http：//www.patentmap. 

or.kr/ptsearch/pmc.a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1. US4,769,292호의 경우 총 56회의 인용빈도수를 보임.  

 2. 총 8회의 인용빈도수를 보임.  

 3.「선택발명」이라 함은, 광의로는 선행문헌에 있어서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에 대하여 그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으로 표현

된 발명으로, 관계된 문헌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사

항을 필수요건으로서 선택한 발명을 말하며, 특허법에는 선택발명

이라고 하는 발명의 개념 규정은 없지만, 화학분야만이 갖는 특

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청 실무에서는 선택발명에 대하여 “상

위개념으로 나타낸 공지발명 중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예

측할 수 없는 특유의 성질이 있던가, 또는 성질의 정도가 현저히 

우수한 하위 개념의 화학물질의 발명은 공지발명과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 기준을 정하

고 있으며, 최근 특허법원에서의 판례에서는 현저한 효과에 대하

여 ‘단순히 선행발명이 예측한 정도보다 다소 나은 정도의 효과

가 아니라, 선행발명에서 인식한 정도와는 현저하게 달라서 그것

이 선행발명의 효과와 동종의 것인지 아니면 이종의 것인지를 묻

지 아니하고, 선행발명과는 별도의 새로운 특허를 부여할 만한 새

로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선택발명은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를 보는 한 항상 침해가 된

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적극적 입장과 선택발명에 특

허성이 있다면 서로 이질적인 효과가 있고 목적물을 달리하는 경

우이어서 이용관계가 없다거나, 또는 선택발명에 특허성이 있다

면 그 부분은 이미 선행발명에서의 미완성 부분이므로 양 발명은 

다른 발명이므로 특허발명이 보호되는 범위는 발명자가 출원 시

에 의식한 범위에 한하므로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의 발명자가 표

현한 기술사상과 달라 이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

장이 존재하며, 선택발명의 내용에 따라 이용관계의 유무를 판단

해야 한다는 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선택발명의 전부를 위의 어느 

것이라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선택발명이 존재하는 분야

의 실상을 무시한 극단적인 견해이며, 특히 선택발명 전부에 대

해서 이용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특허법 제 98조의 취지를 반하는 

것임에 분명하며, 결국, 선택발명의 내용에 따라 이용관계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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